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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동차 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

의 경우(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가 수입되는 경우 제외)는 최 의 신규

등록일을 기산일로 하며, 수입된 자동차의 경우(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수출되었다

가 수입되는 경우 포함)는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 의 신규등록일을, 제작연

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한다. 건설교통부에서는 

2000.11.13일 입법 고를 통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수입된 자동차를 막론하고 

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최 의 신규등록일이 되며,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

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하는 자동차 리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이므로 

향후 그 개정내용에 따라 용하여야 할 것이다.

  이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1995.12.20 최 로 신규등록한 배기량 2,000㏄ 비

업용 승용자동차를 로 들어 지방세법 개정 후의 자동차세 부담사례를 살펴보면 다

음과 같다.

   <개정 > 

    - 연세액 : 배기량(2,000㏄) × ㏄당 세액(200원) = 400,000원

   <개정후 2001년 연세액> 

    - 차  령 

      ․제1기 : 2001 1995 = 6년

      ․제2기 : 2001 1995 + 1 = 7년  

    - 연세액 : 제1기분세액 + 제2기분세액 = 350,000원

      ․제1기 : 200,000원(개정규정이 2001.7.1부터 용되므로 20001년  제1기분

세액은 200,000원으로 종 과 같음)

      ․제2기 : 150,000원 = (400,000/2) (400,000/2)×(5/100)×(7 2) 

    ※ 2002년 연세액 : 제1기분세액(차령7년 150,000원) + 제2기분세액(차령8년 

140,000원) = 290,000원 

  ○기별 구분과세 - 법제196조의6 제1항 개정

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제1기분과 제2기분으로 2회로 나 어 과세하고 있으나, 차령에 

따른 차등과세를 시행할 때 제1기와 제2기의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2기분 과세

2001년 시행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


